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자격판별 차트 

  
                                   

 
 
 
 
 
 
 
 
 
 
 
 
 
 
 
 
 
 
 
 
 
 
 

外国人研究者・教職員 留学生・研修生 

아니오

 
 

      YES 

유학생・연구생・청강생 등이 된다 외국인연구자・교직원 등이 된다 

교토대학에서 급여나 실비 범위를 넘는 액수의 

체재비가 지급됩니까? 혹은 JSPS 의 

외국인초빙연구학자・외국인특별연구원입니까? 

재류자격 

문화활동 

재류자격 

유학 
재류자격 

교수 

교토대학을 졸업(수료)합니다. 혹은 연구활동이 

종료됩니다. 

재류자격 

특정활동 

예 

교토대학에서의 재적신분이 바뀝니다. 

귀국준비・관광 등의 

이유로 단기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재류자격 

내정자를 위한 특정활동 

※주 1 재류자격  

단기체재 

졸업(수료) 후 

취직활동을 하는 경우 

※주 2  

취직처에서 내정을 받았으나 

채용될 때까지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 ※주３ 



 

※주１： 현재 보유 중인 재류자격의 활동내용을 종료하고 재류기한을 넘겨서 귀국준비나 관광 등의 이유로 체재하는 경우,  

'단기체재'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 후에 단기체재로 부여되는 재류기간은 15 일 혹은 30 일입니다.  

(단, 심사 결과가 희망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소지 중인 재류카드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체류자격 ‘유학’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에 한해 변경허가신청이 가능. 취로비자((예)체류자격 ‘교수’ 등)를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됨. 

  

주 3: 체류자격 ‘유학’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 및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체류자격 ‘특정활동’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만이 

대상임. 


